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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036 8,109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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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식 료사고에 한 료가 아지 곳 한 사 공 료 원 결

료 다 또 공식 료 격 아니지만 지난 료다 에 업 시 한 한. 1999

비 보 원 도가 다 그러므 어 도 객 료 격 가진 공 원 료.

참 하 다 공 료 공 에 가 한 사들 상 도 지. 1991 2002

다.

312) 료 공 사업 규 에 하여 립 앙 원 료 쟁 한28 2( ) 26①

피해 보상등 하여 공 사업 할 경우에 보건복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 규. 1②

에 한 공 사업 내 운 에 하여 필 한 사항 통 한다 라고 료 에 공 사.

업 규 하고 다.

313) 한 학 한 학 사, 85 (1908~1993) (1993), 126~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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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한 학 상계, , 130 .

315) 한 학 상게, , 129 .

316) 철 게,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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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신보 월, 2002 3 4 , 25 .

319) 각 수 간 다 과 같다. 11 (1991. 11. 1 - 1992. 10. 31). 12 (1992. 11. 1 -

1993.10.31), 13 (1993. 11. 1 - 1994. 10. 31), 14 (1994. 11. 1 - 1995. 10. 31), 15 (1995. 11.

1 - 1996. 10. 31), 16 (1996. 11. 1 - 1997. 10. 31), 17 (1997. 11. 1 - 1998. 10. 31), 18

(1998. 11. 1 - 1999. 10. 31), 19 (1999. 11. 1 - 2000. 10. 31), 20 (2000. 11. 1 - 2001. 10.

31), 21 (2001. 11. 1 - 2002. 10. 31)

도 수( )
체 시수

가 상( %)

공

가 상
가 수 가 (%)

사건 보

수

사건 보

(%)

1992(11) 31.524(36.1) 11.390 5.643 49.5 309 5.5

1993(12) 33.628(35.2) 11.851 5.660 47.85 283 5.0

1994(13) 35.509(34.9) 12.383 5.576 45.0 310 5.6

1995(14) 37.944(34.6) 13.128 5.974 45.5 282 4.7

1996(15) 40.323(34.0) 13.715 6.169 45.0 319 5.2

1997(16) 43.534(32.4) 14.111 6.309 44.7 300 4.8

1998(17) 45.870(33.1) 15.186 6.441 42.4 358 5.6

1999(18) 48.366(33.4) 16.156 6.422 39.7 364 5.7

2000(19) 50.625(34.5) 17.462 6.648 38.1 485 7.3

2001 18,942 6,802 36.0

2002 21,140 6,64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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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신보 상게 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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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 비고

보통

약
료과실

료 비스 공 한 상 상책 담

보

특별

약

경 비
수진 신변 등 원 시,

보 할 수 도 경 비 보상

빙 마취/ 피공 빙에 하여 시 피공

수진 에게 료행 하거나 피공 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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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하 사 료행 한 상 상책

담보

습상 비 수진 사망 뇌사 포함 수진 료 쟁( )

한 경우 습 지 하 나 보상

료사고 하여 사 결에 하여 담하

보상

사 어비
료사고 하여 에 해 었 경우 변

사 보수 등 어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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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한 생산 본 게,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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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한 학 공 차 재 료 상공 료3 (200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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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한 학 게, , 129~130 .

325) 사 처 료 쟁 안에 한 검, (2000. 6), 26 .「 」

326) 상근 료 쟁 그 질곡 늪 여 한병원 지 통, “ , ”, 33( 292), 200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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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신 게, , 75 .

328) 원행 처에 사 연감에 해 상신수건수 료과 신수건수 독립, 1989 「 」 「 」

통계항 하 시 하 다, .

329) 우 료 쟁 비한 안 처 만들 시사, “ ”, (2005. 3),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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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신 게, , 156 .

331) 한 학 한 학 사, 85 (1908~1993 (1993), 184 .「 」

332) 철 게, , 49 .

333) 본 에 료 쟁 안 료 쟁 안 에 안1994 “ ” 2000 6

월 료 쟁 안에 한 검 주 한 사 처 실 료 심 하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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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보험개 원 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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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사 처 게 보고, , 29 .

336) 학 지 아니하거나 사 상규에 료행 한 경우 격 하여 료,

행 하게 하거나 허 료행 한 경우 약 에 한 필수 과민 검사 하지 아,

니하고 약 여한 경우 처 과 다 약 사 한 경우 액 합하지 아니하 액 수, ,

한 경우 수술 또 료과 에 또 수술 동한 경우 간 경과하거나 변질, ,

약 사 한 경우 수술시 가 거 수술 갑 타 등 질 체내에 시킨 경우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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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승 료 쟁 안 과 개 안 학, “ ”, , 36 1 (1995.5), 159 .「 」

338) 신 료 사, ( , 1997), 75 .「 」

339) 월 순 월 순 지 약 개월간 건 료과 료 담 에 에2004 4 11 7 108

한 결과 공 에 달하 다고 한다 아울러 같 공 통상, 41.5% . ,

공 에 못 미 실 고 할 라운 수 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같 과10% .

리게 원 월 료 담 원 새 게 하여 각 과 별 학병원 과2000 4 ,

상 사 변 사 원 하 등 재 가 해1

다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다(ht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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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승 게, , 160~161 .

341) 사 처 게 보고, , 32 .

342) 사 처 상게 보고, , 32 .

343) 료 쟁 과 에 사 상책 보험 도 도 에 한 연 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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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집7 1 , 422 .」

344) 사 처 게 보고,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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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한 생산 본 게, , 251~252 .

346) 신 게,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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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秋昊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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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신 게, , 154 .

357) DHEW(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Washington, D. C), Report of Secretauy's

미 에 차Commission on Medical Malpractice(1973. 1. 16), pp. 38ff. 1970 1

료과 에도 에 들어 차 료과 맞 하 다 차 료과1980 2 . 2

료에 원 해 료행 한 사망 또 상해 사건 폭 가함에 라( ) ,

료 질에 한 감 낳게 도었다 에 한 사결과. Patients, Doctors, and Lawyers :

Medical Injury, Malpractice Litigation, and Patient Compensation in New York(The Report of the

에 어 다 연 에Harvard Medical Practice Study to the State of New York, 1990) .

재 료 쟁시스 고찰에 고 므 차 료과 상에 한 보고결과에, 2

해 언 하지 않 한다.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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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한 사 사공 료 에 거하여 월 병 원 개 사 근28 2 1981 11 ,

사 등 상 사 상책 공 사업 운 하고 다 공 료 쟁 생했 경우 료.

쟁사건 심 하고 보상 지 하여 원 료 들 지원하 한 시1981

어 사업 시 하여 단 시행 지하 다, 1981.11.1 1 1 1 (‘81.11.1~’82.10.31 ) .

료 에 한 공 사업 허가 아 공 사업 시행하고 다1990.8.13 1990.11.1 10

364) 공 보상 액 만원 하여 지 가 할 수 도 하고 재 료사1,000 1 3 (

고 에 비춰 보상 액 만원 매우 액 공 체 원수 비 공 가1,000 ),

도 고 연간 사고처리 건수 약 여건 도 다25% , 300 .

365) 신 게,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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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강 수 료사고 생원 쟁처리 안 한병원 지, “ ”, , 17 12 ,「 」

1988.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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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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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게,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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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민규 게, , 248 .

377) 민규 상게,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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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시 민사 사, , . 2003, 415 .「 」

379) 남 료과 에 어 감 실 고 학 사 학연, “ ”, (1999.12).

380) 상 사 탁 다.

381) 감 신청 감 신청 에 감 사항 재할 체 하여야 하고 상 과실, ‘

가 또 없 가라 식 감 신청 피해야 한다’ .

382) 남 료 학연 과 강 재 료과 에 감 실 고 사 학연, - , (1999.12),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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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신 료 쟁해결 도 개 에 한 연 건 학 사학, “ ”( , 2003), 169 .

384) 신 상게, , 171 .

385) 경 체 쟁해결 도 안에 한 연 재연 한 재학, “ ”, 12 1 ( , ,「 」

2002.8), 173 .

386) 민사 에 한 경우 에 건 료사건 가운 건 루어진 것1995 179 6

시 에 건 료사건 가운 건 에 건 료사건 가운 건1996 290 36 , 1997 399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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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 료사건 가운 건 립 과가 었고 비 보 에 한1998 542 59 ,

경우에 월 매 건에 달하 료 쟁 처리하고 그나마1999 4 400-700 ,

통한 해결 취약한 우리나라 실에 료 쟁 신 공 한 해결 안 색에 청신ADR

가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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